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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 정이 발효되어 기존규정의 모호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 하더라도, 

각국의 정치 ․정책 ․제도  특수성에 따르는 반덤핑제도의 자의  운용은 여 히 요한 문제

이다. 본 논문은 ‘ 료정치’와 ‘정책학습’이라는 두 가지 이론  시 을 통하여 일본의 반덤핑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변화하 는지 분석하 다. 1980년  후반까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반덤핑제도에 한 서로 다른 해석과 이해 계를 갖고 있었으며, 두 부처 간의 이해 계 립이 반

덤핑조치의 운용패턴과 련법령의 변화에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하지만, 1988년 GATT에

서 발생한 두 건의 무역분쟁은 경제산업성의 외무역정책에 한 기존의 정책선호를 바꾸는 학습효

과를 제공하 다. 그리고 1990년 에 들어서 시작된 경제산업성의 정책 환은 재무성의 정책  방

향성과 합의를 이루기 시작하 으며, 일본 반덤핑제도의 체계 인 개선을 유발하 다. 일본정부는 

그 동안 축 된 반덤핑조사  발동경험과 정책학습을 바탕으로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

쳐 련규정을 체계 으로 개선하여, 향후 반덤핑조치의 극 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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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GATT 및 WTO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 관세나 

수량제한과 같은 전통적인 보호무역조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

면,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와 같은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이 국제

무역분쟁의 화근이 되고 있다. WTO의 통계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8년

까지 전 세계적으로 총 3,427건의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으며, 그 결과 최종

적으로 반덤핑조치가 발동한 건수는 총 2,190건에 이르고 있다.1 덤핑

(dumping)이라고 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제재하고자 도입한 반덤핑제도가 

오히려 수입을 제한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해당제품의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Staiger and Wolak, 1994; Prusa, 1996; 

Brenton, 2001). 조사결과 부정판정이 내려져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지 않더라

도 수출기업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하여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

며(Vandenbussche and Zanardi, 2006), 반덤핑제소를 통하여 수출기업으로

부터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이나 수출자율규제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Prusa, 1992, 2001; Taylor, 2004). 따라서 반덤핑조치는 국내시장의 경쟁구

도에 향을 미치며(Lenway et al., 1990; Marsh, 1998), 국제적으로도 다양

한 무역왜곡효과를 발생한다(Staiger and Wolak, 1994; Druling and Prusa, 

2006; Bown and Crowly, 2007).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설령 기업이 

덤핑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한 동기에서 반덤핑제소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Staiger and Wolak, 1994; Prusa and Skeath, 2002).

과거에는 주로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들의 반덤핑조치 남용이 커다란 

 1. WTO, “Statistics on Anti-dumping,”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

_e.htm(2010년 3월 1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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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나, 최근에는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반덤핑조치의 대상

이 되었던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WTO, 

2009). 전통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 개발도상국으로부터도 

반덤핑조치를 당하는 입장이다. Zanardi(2006)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4

년까지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많은 총 168건의 반덤핑조사를 받았

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총 2,690건의 반덤핑조사 중에서 

6.2%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총 208건(7.7%)의 반덤핑조

사를 받아 선진국 중에서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와 같은 상황은 

WTO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1995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과 

일본이 받은 반덤핑조사는 각각 252건(7.4%)과 144건(4.2%)에 이르고 있다.

반대로 한국과 일본의 반덤핑제도 활용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8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반면, 일본의 조사건수는 단지 

6건에 불과하 다. 일본정부가 반덤핑제도의 활용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견

지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반덤핑제도는 지금까지 연구

자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 다. 반덤핑조치가 국제무역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아질수록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이루어

진 연구들은 대부분 반덤핑조치의 헤비유저(heavy user)에 집중되었을 뿐이

다. 하지만, 일본정부가 2004년과 2009년에 관련법령을 대폭적으로 정비하

면서 반덤핑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

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 문화 ․ 인적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2009

년도 한국과 일본의 교역규모는 약 712억 달러로 일본은 한국의 제2위 교역

상대국이다.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 다는 점

은 무시할 수 없지만, 한국의 대일의존적인 산업구조와 만성적인 대일무역적

자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반면, 반도체 ․ 휴대전화 ․
LCD 등 주력 수출품목의 부품 ․ 소재 및 설비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2009

년도에도 약 241.7억 달러의 대일무역적자를 기록하 다. 따라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본의 통상정책변화는 한국경제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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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의 국제경쟁구도에도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다.

WTO 반덤핑협정(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

어 기존 규정의 모호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 하더라도, 각국

의 정치적 ․ 정책적 ․ 제도적 특수성에 따르는 반덤핑제도의 자의적 운용은 여

전히 중요한 문제이다(Hansen and Park, 1995; Feaver, 1997; Hansen and 

Prusa, 1997; Feaver and Wilson, 2004). 반덤핑조치라는 정부의 행위가 미

리 정해진 표준행동절차와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동하여 발생한 결과물

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덤핑제도에 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주로 

반덤핑조치의 경제적 효과 내지는 결정요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반덤핑정책과 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 ․ 변화하 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에 주목하 다. 본 연구는 

주로 반덤핑사례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

었으며, 제도의 운 과 현황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본

과 한국의 반덤핑 관련기관, 연구소, 기업 등에 인터뷰를 병행하 다. 

II. 이론적 배경

정부의 정책과 제도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 ․ 변화하는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Allison(1969)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관

료정치 모델이라는 세 가지 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의 형성 프로세스

를 설명하 다. 이후에도 John Kingdon의 정책 창(policy window) 모형, 

Paul A. Sabatier의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모형 등 정책의 형성과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제안되었다(Sabatier, 1991). 본 논문에

서는 ‘관료정치(bureaucratic politics)’와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일본의 반덤핑정책 및 제도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정책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관료조직이 상당한 향력을 행사

해 왔다(Muramatsu and Krauss, 1984). 반덤핑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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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예외조항이며, 반덤핑조치를 발동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구조와 이

해관계는 그 결과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일본처럼 복수의 정

부기관― 재무성과 경제산업성2 ― 이 반덤핑제도를 동시에 관할하여 사법권

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Yoshimatsu, 2001).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관료정치라는 프레임워크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반덤핑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반덤핑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체계적

인 분석능력이 필수적이다(Blonigen, 2006). 따라서 반덤핑제도의 운용경험

과 전문지식은 정부의 정책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학습은 반덤핑정책의 전환과 제도변화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수많은 연구들은 정부의 행위를 단일한 의사결정자의 선택 내지는 

거대한 조직들이 미리 규정된 행위패턴에 따라 작동한 산출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관료정치’ 내지는 ‘정부정치(governmental politics)’ 

모델에서는 정부를 다수의 조직들과 행위자들의 집합체라고 인식하며, 정부

의 정책과 행동은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행위자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political resultant)이라고 본다(Allison and 

Halperin, 1972; Allison and Zelikow, 1999). 즉, 정부의 정책은 어떤 특정 

주체의 의도만을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행위자들이 밀고 당기는 게임의 

결과이며, 정책의 형성이란 행위자들의 합의와 정책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가

는 정치적 과정인 것이다(Art, 1973). 

전통적으로 일본의 관료조직들은 정책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반면, 

의회와 정당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Pempel, 1974, 1977, 1992; 

Aoki, 1988; Krauss, 1992). Aoki(1988)는 일본의 관료조직을 정치적 자원

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블랙박스라고 표현하

다. 실제로, 일본의 관료조직들은 다른 조직의 발전과 그 의도가 자신들에게 

미치는 향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Keehn, 1990), 자신들의 관할 역을 

 2. 2001년 1월 중앙부처의 개편에 따라 통상산업성과 대장성은 각각 경제산업성과 재무
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본문에서는 변경된 명칭으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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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정치적 향력을 유지 ․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성향이 있다(Aoki, 

1988). 그리고 정부조직 간의 업무 역이 중복되면 이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

된다.

전후 일본정부의 대외경제정책 포커스는 수출주도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에 

있었지만, 정책결정과정 속에서 각각의 관료조직들은 동일한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Pempel, 1977; 

Aoki, 1988).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관료조직의 생성 및 유지와 

연계되어 연속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었지만(Pempel, 1977), 서로 다른 정치

적 선호를 보유한 관료조직들이 도출한 타협의 산물들은 바람직한 정책적 방

향성과 동떨어진 형태로 결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 다. 따라서 반덤핑

제도의 관할부처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간의 정치적 경쟁구도와 이해상충은 

일본의 반덤핑정책과 법령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관료조직들이 갖고 있는 정책적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면,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Welch, 

1998). 본 연구의 두 번째 이론적 프레임워크인 ‘정책학습’은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과거의 정책으로부터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들

이 얻게 되는 경험이나 지식의 습득 등의 학습효과에 주목한다(Bennett and 

Howlett, 1992; Levy, 1994). 정책학습이론에 따르면, 정부정책은 국내외의 

경제적 ․ 정치적 ․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여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나오는 결과

가 아니라, 정부조직의 능동적인 학습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정책학습

과 그 결과는 장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생하며(Hall, 1993), 경우에 따라

서는 아무런 정책적 ․ 제도적 변화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정책학습이란 조직과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

(beliefs)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Sabatier, 1988), 새로운 신념을 달성하

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에도 향을 미치게 된다(Hall, 1993). 정부조직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기획 ․ 실행하며,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얻어진 교

훈들과 축적된 경험들은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된다

(Pierson, 1993). 이전에 알지 못했던 정책수단의 유용성을 경험을 통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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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게 되거나 새로운 수단을 습득할 경우, 이러한 새로운 지식은 기존가설

이나 신념의 변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학습을 통한 신념의 변화가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진다(Levy, 1994). 반덤핑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WTO 반덤핑협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반덤핑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반덤

핑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용경험은 반덤핑정책의 형성과 관련규정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III. 반덤핑제도의 상징적 도입

일본 최초의 반덤핑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으로부터의 덤핑공세

에 대응하고자 1920년 7월 ｢관세정률법｣(Customs Tariff Law)에 부당염매

방지세(不当廉売防止税)라는 부가세(附加稅)의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일본

이 1955년 GATT에 정식으로 가입한 이후, 케네디라운드(1964. 5~1967. 

6)의 타결로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반덤핑코드)이 체결됨에 

따라서 1968년 4월에 관세정률법의 일부가 개정되었고, 1968년 7월에는 관

세정률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는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Cabinet Order Relating to Antidumping Duty, 이하 ‘정령’이라 함)이 제

정되었다.3 그리고 동경라운드(1973. 9~1979. 4)의 타결로 반덤핑코드가 개

정됨에 따라서 1980년 4월과 5월에 관세정률법과 정령이 각각 개정되었다.

초기 일본의 반덤핑제도는 국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변화하 으며, 일본정부도 반덤핑제도를 외국기업의 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

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이를 반

 3. 일본의 정령(政令) 및 성령(省令)은 관료조직의 법적 힘을 상징한다. 법률을 기술적
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은 결국 법률이 갖는 본래 의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과 동일
하다(Pempe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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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듯 관세정률법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목적 등 제도취지에 관한 규정이 어

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阿部, 2003). 松下(1978)에 따르면, 전후 고도성장

기에는 ｢수입무역관리령｣(Import Trade Control Order)을 통한 사전적인 

수입제한조치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된 이후에

는 수입경쟁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은 1963년 12월 

｢관세법｣(Customs Act) 제7조에 부당염매방지관세라는 명칭으로 반덤핑제

도를 도입하 지만, 1980년대 중반 본격적인 수입개방화정책이 실시되기 이

전까지는 사후적 성격의 반덤핑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1991

년 9월 미국과 일본산 폴리아세탈수지(polyacetal resin)에 대하여 최초로 반

덤핑관세를 부과한 이후, 한국은 반덤핑조치의 새로운 유저(new user)로 주

목받게 된다.

한편, 고도경제성장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었어도 일부 산업들은 

저가제품의 수입급증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 고, 기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반덤핑제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 다. 예를 들어, 

미일통상마찰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1977년 3월 일본화성비료협회는 

미국산 비료에 대하여 반덤핑제소의 의사를 일본정부에 타진하 으며,4 일본

화학섬유협회는 1978년 9월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polyester staple)

에 대하여 반덤핑조사를 요청할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5 하지만 이들 모두 

최종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 반덤핑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정부의 

통상정책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1955년 6월 GATT에 정식으로 가

입한 이후에도 과거의 덤핑행위를 이유로 여러 가맹국들로부터 GATT 제35

조(특정체약당사자간 협정의 부적용)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池田, 1996), 

 4. “化成肥料協会の米リン安輸出提訴の動きに政府当惑,” 日本経済新聞, 1977

년 3월 15일, 제4면.

 5. “化繊協会、台湾産ポリエスステープルなどダンピングで大蔵大臣の提訴の

方針決定,” 日本経済新聞, 1978년 9월 19일, 제6면.



일본 반덤핑제도의 변화   113

일본의 통상외교는 GATT 제35조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최혜국대

우의 지위를 얻기 위한 양자교섭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Pekkanen, 2002). 

더욱이 무역흑자의 확대로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일본정부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국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는 입장을 견지하 다(雨貝, 1985). 이러한 정부방침을 반 하듯 초기의 관

련법령은 매우 단순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세부내용 및 조사

절차는 불명확하 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반덤핑 제소자의 적격요건이나 증

거자료의 제출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 다.

Goldstein(1988)이 주장한 바와 같이,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제도적 구조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이 보유하는 ‘이념(idea)’ 내지는 ‘신념(belief)’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 반덤핑제도의 기본 취지는 국제무역에서 덤핑행위

를 방지하고 공정무역(fair trade)을 실현하기 위한 사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반덤핑조치를 교역상대국과 불필요한 무역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 다( 寺他, 2009). 무역불균형으로 

인한 대외적 압력으로 다양한 시장개방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수입제한효과를 초래하는 반덤핑조치는 일본정부가 쉽게 채택할 수 없는 정

책수단이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비단 반덤핑정책뿐만 아

니라 여타 대외통상정책의 형성과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Calder, 

1988).

IV. 반덤핑제도의 제한적 변화

1. 국내산업의 압력

1980년대에 진입하면서 수입경쟁에 직면하고 있던 산업들은 반덤핑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본정부를 압박하 다. 예를 들어, 일본철강

연맹은 1982년 11월 덤핑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불공정수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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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설립하 고, 同위원회에서는 반덤핑 조사절차의 명확화와 관

련법령의 정비를 경제산업성에 요구하 다.6 일본섬유산업연맹에서도 1985

년 반덤핑규정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을 작성하고 정부에 법

제화를 요구하 다.7 이들 산업들은 관령법령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반덤핑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판단하 다. 또한, 일본의 20개 업

계단체는 1억 엔의 사업비를 공동출자하여 1984년 11월 공정무역센터(Fair 

Trade Center)를 설립하 으며, 여기에서는 각국의 반덤핑제도 및 운용실태

파악, 국내법령 및 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국내기업에 대한 컨설팅 업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8

수입산업이 반덤핑제도의 활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

으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게이단렌(経団連)은 상당히 미온적인 태

도를 보 다. 게이단렌은 1985년 플라자합의를 계기로 엔고현상이 발생하는 

등 수입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출산업

의 입장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 다(経済団体連合会国際経済部, 

1986).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게이단렌 통상대책위원회에서는 반덤핑제도

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일본정부에 제출하고, 반덤핑제도의 운용기준을 명확

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요구하 다.

2. 부처간의 이해관계상충

반덤핑제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요구된

다. 따라서 주요 국가들은 반덤핑조치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을 두고 있다. 예

를 들어, 한국은 무역위원회(KTC)에서 반덤핑조치를 포함한 무역구제제도의 

 6. “鉄鋼業界、輸入鋼材に頭痛めるー効果出ない減産努力,” 日本経済新聞, 1983년 11

월 17일, 제9면.

 7. “繊維連盟、アンチダンピング法要請で具体案,” 日経産業新聞, 1985년 12월 
25일, 18면.

 8. 武藤常弘(공정무역센터 주임연구원), 저자와의 인터뷰, 2009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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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담당하며, EU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핵심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경우는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국내산업의 실질

적인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상무부의 국제무역행정청(ITA)에서 덤핑사실을 

조사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도 국내산업피해를 조사 ․ 판
정하는 국제무역재판소(CITT)와 덤핑사실을 조사하는 국세부(CCRA)로 이

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반덤핑조치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조직은 존재

하지 않는다.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재무성이 주관하지만, 반덤핑조사는 재무

성, 경제산업성 그리고 해당산업을 관할하는 부처의 관료들로 구성된 조사담

당자단이 안건마다 공동으로 수행하게 된다. 당초 일본정부는 무역 및 해당

산업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원활한 제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 다(雨貝, 1985). 하지

만, 전담부처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반덤핑제도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두 부처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반덤핑조치의 운

용패턴과 관련법령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0년대에 들어서 반덤핑제도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관

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반면에 국내시

장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심각한 통상마

찰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경제산업성은 교역상대국과의 마찰을 줄이고

자 반덤핑조치의 활용을 지양하려고 노력하 다.9 경제산업성의 기초소재산

업연구회가 1981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조치는 장기적으

로 산업의 구조적 대응능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초소재산업제품을 원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 ․ 조립산업에 심각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활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 다.10 이와 같은 경제산업성의 정책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불필요한 통상마찰이 가져올 피해를 걱정하는 

수출기업들의 이해를 반 하는 것이기도 하다(Pempel, 1977; Calder, 1988; 

Krauss, 1992). 

 9. Ibid.

10. “素材産業再建へ通産省報告,” 日本経済新聞, 1981년 12월 14일, 제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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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무성은 반덤핑제도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

다. 그리고 관세정률법에도 반덤핑제도의 운용주체는 어디까지나 재무대신으

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반덤핑제도의 활용 및 개선에 있어서도 이니셔티브

를 취하고자 노력하 다. 이와 같은 반덤핑제도를 둘러싼 경제산업성과 재무

성의 이견은 1980년대 발생한 세 차례의 반덤핑제소 결과에도 중대한 향

을 미쳤다.

첫 번째는 1982년 12월 일본방적협회(JSA)가 한국산 면사(cotton yarn)에 

대하여 일본 최초로 반덤핑제소를 실시한 사례이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과세

신청 및 조사절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

제적 비난을 우려하여 조사개시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 다. 반면에 재무

성은 세부규정이 미흡해도 조사개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 다.11 결국, JSA는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한일방적수뇌회담에서 한국 측

이 제시한 수출자율규제안에 합의하고 제소를 취소하 다.

경제산업성의 신중한 태도는 두 번째 페로실리콘(ferrosilicon) 사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일본페로알로이협회(JFA)는 1983년부터 워킹그룹을 결성하

여 자체적으로 덤핑조사를 실시하고 노르웨이 및 프랑스에 대한 제소방침을 

결정하 지만, 경제산업성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Yoshimatsu, 2001). 1984년 3월에 반

덤핑제소가 접수되었지만, 페로실리콘의 수입가격은 덤핑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결국, JFA는 경제산업성의 압력에 굴복하고 업계의 반

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정부의 수출자율규제안을 받아들여 반덤핑제소

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행정지도(administrative guidance)와 

같은 경제산업성의 비공식적 압력으로부터 기업이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

다.12 

세 번째로 일본니트공업조합연합회(JKIA)가 1988년 10월 한국산 스웨터

11. “ダンピング提訴、今や｢する側｣ー綿紡 ․ 鉄鋼 ․フェロアロイ ․ EG安値攻勢に

反撃,” 日本経済新聞, 1982년 12월 8일, 제10면.

12. “日本 業、ダンピング提訴してみたらー手続きの不備と腰重い行政が壁,” 

日経産業新聞, 1986년 5월 1일, 제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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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실시한 사례에서도 재무성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을 분명히 하 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은 한국

의 대일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덤핑조치를 취할 경우 반일감

정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 고, 1988년 4월 한국 측에 수출자율규제를 

요청하는 한편, 동년 7월에는 양국업계의 의사소통채널 확대에 합의하기로 

하 다(公正貿易センター, 1989). 결국, 일본섬유산업연맹과 JKIA는 한국

섬유제품수출조합이 제시한 수출자율규제안에 합의하고 제소를 취소하 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에 발생한 반덤핑제소는 모두 제소자의 취소로 종결

되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수출업자 내지는 수출국 정부의 수출자율규제가 받

아들여진 결과이나, 실제로는 경제산업성의 압력이 커다란 향력을 행사하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무성이 반덤핑관세의 활용에 상대적으로 개방

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경제산업성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 다. 동

일한 정책사안을 둘러싸고 일본의 관료조직들이 겪는 갈등은 비단 반덤핑제

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형성과 변화

에 있어서도 정부부처간의 갈등을 발견할 수 있으며, 관료정치가 정책결정에 

미치는 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조재욱, 2008; 이승주, 2009).

3. 제한적인 정부지침의 마련

반덤핑조치의 활용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반덤핑제도에 대한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의 이견은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두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한 결과 제도의 개선과 체

계적인 법률정비에도 한계가 있었다.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사

신청, 조사개시, 덤핑 및 산업피해판정 등에 관한 상세한 절차적 ․ 실체적 규

정이 필요하다. 경제산업성이 반덤핑제도의 실질적인 활용에 필요한 구체적

인 규정의 마련에 거부입장을 명확히 견지한 반면, 재무성은 산업계의 의사

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 하면서 반덤핑제도의 운용과 관련한 정부지침의 제

정을 주도하 다. 이러한 대립 속에서 정부지침은 재무성이 일본섬유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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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과 게이단렌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비록 한정적이기는 하나 

반덤핑제소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재무대신의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는 1986년 11월 반덤핑관세에 관한 

정부의 운용지침을 승인하 고, 재무성 ․ 경제산업성 ․ 후생노동성 ․ 농림수산성

․ 국토교통성의 합의에 따라서 1986년 12월 국내외법령을 보완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 을 도모하기 위한 ｢상계관세 및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The Guidelines for Procedures Relating to Counter- 

vailing and Antidumping Duties, 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과세신청, 조사개시, 정보입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사 및 

절차상의 권리, 가격약속,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그리고 덤핑 및 

산업피해의 판단 등 반덤핑제도에 대한 정부의 운용지침이 명시되었다. 또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대략 2개월 이내에 정부가 조사개시의 여부를 결정

하며, 조사를 개시하는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조사를 개시하도

록 규정되었다. 특히, 부처 간의 정책상충 상황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제1조 

1항에 재무성 관세국 기획과를 접수창구로 명시하여, 기업들이 경제산업성과

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반덤핑제소가 가능해졌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Yoshimatsu, 2001).

반면에, 가이드라인 제2조 2항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국내산

업에 미치는 유해한 향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을 경우, 정부는 반덤핑조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제소자가 수출국이 제시한 수출자율규제안에 

합의하면 조사개시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에 반

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하는데, 일본은 조사개시 및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결

정할 때 필요성의 요건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관세정률법이 정하고 있는 반덤핑조사 및 관세부과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인 의미가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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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반덤핑정책의 전환과 제도의 체계적 개선

1. 경제산업성의 정책학습

전후 일본정부, 특히 경제산업성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자로서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지지해 왔다. 하지만, GATT 다자간 규범

을 통한 분쟁해결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었고, 주로 양자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호하 다. 그러나 1988년 GATT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건의 무역분쟁을 계기로 경제산업성의 대외무역정책은 국제규범을 통하여 

외국과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소위 “공세적 법률주의(aggressive 

legalism)”로 선회하 다(Yoshimatsu, 2001, Pekkanen, 2002; Araki, 2004).

첫 번째는 일본의 주택용 SPF(Spruce, Pine, Fir) 가공목재에 대한 관세율

을 둘러싸고 캐나다와 발생한 무역분쟁이다.13 당시 캐나다정부는 일본정부

가 캐나다산 가공목재에 미국산과 비교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 동

종물품(like product)에 대한 차별관세― 은 GATT 제1조(최혜국대우) 1항

의 위반임을 주장하며, 1988년 3월 GATT 이사회에 패널설치를 요청하 다. 

하지만, 패널은 가공목재에 대한 일본의 관세율이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위반

하 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캐나다와의 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GATT 분쟁해결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

고, 무역분쟁을 양자협의가 아닌 국제규범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Pekkanen, 2002).

두 번째는 유럽공동체(EC)의 부품덤핑관세에 대하여 일본이 최초로 

GATT에 제소한 사례로서,14 경제산업성이 1990년대 들어서 공세적 법률주

의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87년 6월 EC는 우회덤핑을 방지

할 목적으로 부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도입하 다. EC의 개정된 반덤핑 기

13. GATT, Report by the Panel adopted on 19 July 1989(L/6470-36S/167).

14. GATT, Report by the Panel adopted on 16 May 1990(L/6657-37S/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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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규정에 따르면, 완성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외국기업이 

EC 역내에서 현지생산을 실시하고 있을 경우, 부품의 40% 이상을 현지에서 

조달하지 않으면 완성품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수입부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다. EC는 1987년 6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일본기업의 5개 품목

(전자타자기, 전자저울, 유압굴삭기, 보통용지 복사기, 볼베어링)에 대하여 조

사를 실시하 고, 1988년 3월 전자타자기(4개사)와 전자저울(1개사)의 수입

부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결정하 다. 이에 대하여 일본정부는 

1988년 10월 GATT에 패널설치를 요청하 고, 패널은 EC의 우회방지관세

가 GATT 제3조(내국민대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내국세에 해당

하며, 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조항) (d)항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고 판정하 다. EC와의 무역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경제산업성의 대외정책

은 다자간규율 지향적(rule-oriented) 패러다임으로 선회하 다(Yoshimatsu, 

2001).

GATT에서의 무역분쟁해결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자신감은 경제산업성의 

분쟁 해결방식에 커다란 정책적 전환을 유도하 다. 1990년대 초반에는 일본

의 무역흑자규모가 더욱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은 국제규범을 엄

격하게 적용하여 수출과 수입의 양쪽에서 자유 ․ 공정무역을 추진하겠다는 의

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 다. 예를 들어, 1990년 7월 경제산업성

은 미국 통상대표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와 비슷한 유형으

로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하

다. 미국, EC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92년 6월 경제산업대신의 자문기

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불공정무역정책 ․ 조치 조사위원회는 주요 교역상대국

의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열거한 “불공정무역보고서”를 발표하 다.

결과적으로 GATT에서의 분쟁해결경험은 경제산업성의 대외무역정책에 

대한 신념을 바꾸기에 충분한 학습효과를 제공하 다. 경제산업성의 대외통

상기조가 변화하 다는 사실은 명백히 이들 조직이 경험을 통한 학습을 달성

하 음을 의미한다. 정부조직들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험과 학습

을 축적하지만, 학습의 결과가 아무런 정책적 변화도 유발하지 않았다면 실

질적인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Sabati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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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1993; Levy, 1994). 

한편, Araki(2004)는 과거 경제산업성이 양자교섭을 통한 분쟁해결을 고

집한 요인을 관료조직의 내부에서 찾고 있다. 관료들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

와 전문적인 어구사능력이 부족하여 분쟁상대국 정부와의 직접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 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두 건의 분쟁

해결사례는 경제산업성의 관료들로 하여금 국제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제도 활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 다. 정책학습이란 

한편으로는 관료들의 지적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Bennett and Howlett, 

1992).

2. 반덤핑정책의 전환

앞에서 살펴본 경제산업성의 정책변화는 우루과이라운드(1986~1994)와 

WTO체제의 출범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반덤핑제소의 결과에도 커다란 향을 미치기 시작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목표와 함께 그 수단도 변화하 다는 점에서 ‘복합적 학습(complex 

learning)’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Levy, 1994).

1991년 10월 일본페로알로이협회(JFA)는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르웨

이산 페로실리콘망간(ferrosilicon manganese)에 대하여 재차 반덤핑제소를 

실시하 다. 경제산업성은 통상정책국 산하에 “특수관세조사반”을 설치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대응하 으며, JFA는 당시 공산권 국가 던 중

국으로부터 정상가격의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입수할 것인지 경제산

업성과 면밀한 의견교환을 진행하 다. 본 사례에서는 제소단계부터 경제산

업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 는데, JFA는 중국의 덤핑수출이 국내산업피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확신하 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산업성의 지시로 남아프리

카공화국과 노르웨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公正貿易センター, 1999).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1991년 11월 반덤핑조사의 개시를 결정하 고, 재무

성과 경제산업성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담당자단이 출범하 다.15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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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1993년 2월 중국산 페로실리콘망 간에 대해서 반덤핑관세(4.5~ 

27.1％)를 부과하 다. 페로실리콘망간 사례는 일본이 최초로 반덤핑관세를 

발동하 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두 번째 반덤핑관세 부과사례는 1993년 12월 일본방적협회(JSA)

에 의해 이루어졌다. JSA는 1992년 1월부터 파키스탄산 면사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 으며, 1993년 5월에는 경제산업성에 비공식적으

로 조사개시를 요청하 다. 경제산업성은 이와 같은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여 

업계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증거를 곧바로 심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회색지대조치를 지양하고 국제규정에 

따라 분쟁해결을 도모할 방침을 분명히 하 다.16 당시 경제산업대신의 자문

기관인 섬유공업심의회와 산업구조심의회에서도 다자간섬유협정(MFA)을 통

한 수입제한을 지양하는 대신,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새

로운 섬유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 다.17

파키스탄산 면사사례에서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JSA가 반덤핑조사를 신

청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조사개시를 결정하 으며, 과거와는 달리 상대국 

정부에게 수출자율규제를 취하도록 요청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파키스탄 정

부가 수출자율규제를 제안하 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거부하 다

(Yoshimatsu, 2001). 당시 파키스탄의 면사업계에서는 면사의 수입가격상승 

등을 이유로 반덤핑관세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 으며, 일본 국내에서도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을 구태여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문제가 

거론되었다(国谷 ․ 荒木, 1996). 하지만, 덤핑사실과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

해사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1995년 8월 반덤핑관세(2.1~9.9%)의 부

과가 결정되었다.

15. 조사담당자단의 의장은 재무성 관세국 기획과장이 담당하 다.

16. “パキスタン産綿糸、通産省、ダンピング調査へー解決、国際ルールで,” 日

本経済新聞, 1993년 5월 18일, 제5면.

17. “通産省の2諮問機関、 要即応型体制作りをー繊維政策で中間報告,” 日本

経済新聞, 1993년 6월 9일, 제11면. 관료조직이 자문위원회에 미치는 향력을 고
려할 때, 자문위원회가 발표하는 보고서는 상당부분 관료조직의 의견을 반 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Pempel,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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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덤핑제도의 체계적인 개선

1990년대에 들어서 시작된 경제산업성의 정책전환은 재무성의 정책적 방

향성과 합의를 이루기 시작하 으며, 관련부처의 정책적 합의는 일본의 반덤

핑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커다란 계기를 가져왔다. WTO체제가 출범

함에 따라 일본정부는 WTO 반덤핑협정을 국내법령에 반 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에 관세정률법의 일부와 정령의 전부를 개정하 고, 1995년 8월

에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 다. 하지만, 일본의 반덤핑제도는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일본정부

는 그 동안 축적된 반덤핑조사 및 발동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3월과 2009

년 4월의 두 차례에 걸쳐 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 다.

먼저 2004년에 이루어진 개정에서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정의가 보완되었

다. 과거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 내지는 동종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는 생산자는 국내 생산자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생산공정

의 일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기업은 자동적으로 반덤핑제소의 자격

이 박탈될 수밖에 없었다(佐藤, 2004). 문제는 1990년대 후반에 진행된 엔

고현상으로 하이테크분야를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등 

제조업 생산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덤

핑물품 내지는 동종물품의 수입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된 사업이 국내

생산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국내 생산자에 포함되도록 정령을 개정하고 지

배관계를 명확히 하 다(정령 제4호 2항, 가이드라인 제4조 3항).

또한, 일본정부는 향후 신흥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반덤핑조

사를 요청하는 국내기업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사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 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2년에 발생한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텔 단섬유

(polyester staple fiber)에 대한 반덤핑관세(6~13.5%)의 발동사례가 커다란 

교훈이 되었다(佐藤, 2004). 본 사례는 WTO 반덤핑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

본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며, 그 동안 자유무역을 표방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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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통상정책방향이 크게 변화하 다는 사실을 반 한다(高田, 

2002).18

2001년 2월 일본의 Teijin 등 5개사는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텔 단섬유

에 대하여 반덤핑제소를 실시하 고, 일본정부는 2001년 4월 곧바로 조사를 

개시하 다. 조사과정에서 일본정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 다. 예를 

들어, 조사기업으로부터 질의서의 답변기한(1개월)에 대한 연장을 요청받았

고, 대만의 3개사로부터는 현지조사를 거부당하 으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게 회답을 재차 독촉해야만 했으며, 현지조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는 기업이 나타났으며, 추가증거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별도로 수행해야만 했다. 특히, 입수가능한 사실(fact available)

의 적용기준이 불분명하 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

며, 그 결과 조사당국의 업무가 늘어나고 조사기간도 연장되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는 현지조사, 입수가능한 사실

의 적용, 가격약속 등과 관련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한편, 2008년 4월부터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재무성의 “관세외국환등심

의회”에 “특수관세제도에 관한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특수관세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 고,19 그 결과 2009년 4월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향상시

키고 조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령 및 가이드라인의 개

정이 이루어졌다.

첫째, 제소자가 제출해야만 하는 충분한 증거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에 기초한 증거”로 완화되었다(가이드라인 제5조 2항). 이는 기

존의 국내법령의 요건이 WTO 반덤핑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川瀬, 2005; 鈴木, 2009). 그 동안 일

본정부는 조사개시 이전단계부터 제소자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조사개시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덤핑물품의 수입가격 및 수량의 대한 

18. 일본정부의 통상정책변화는 2001년 3개 품목(파, 생표고, 골풀)에 대한 최초의 잠정
적 세이프가드조치 및 2006년 한국산 하이닉스사 DRAM에 대한 최초의 보조금 상
계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특수관세란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보복조치에 의한 관세부과를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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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자료는 제소자가 직접 입수할 수 없을 경우가 많다. 파키스탄산 면

사 사례에서는 일본방적협회의 직원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해서 현지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약 2년의 기간이 소요

되기도 하 다(公正貿易センター, 1999).

둘째, 반덤핑조사의 신청서에 요구되는 기재사항, 기재요령, 증거제출양식

을 정형화하여 제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사당국이 이해관계자에게 

발송하는 질의서의 양식과 증거제출양식도 표준화하 다(가이드라인 별첨

1~5). 이는 조사당국이 개별 사안마다 질의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을 절약함으로써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기간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鈴木, 2009). 그 동안 일본정부는 조사개시가 결정

된 이후에 질의서를 준비하 으며, 질의서를 발송하는데 1~2개월이 소요되

었다. 이로 인하여 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조사 대상자에게 법적 대응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寺他, 2009).

셋째,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부터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표준

적인 일정이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가이드라인 제6조 5항). 

그 동안 조사일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기간 중 다양한 정치

적 고려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寺他, 2009). 실제로 

페로실리콘 사례에서는 일본페로알로이협회가 정부와 합의하여 신청서를 접

수하는데 무려 1년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폴리에스텔 단섬유 사례에

서는 외교적인 배려로 최종결정시기가 연기되기도 하 다. 기업이 반덤핑제

소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조사개시여부 및 조사

일정이 불투명하다면 반덤핑제도의 활용에 그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넷째, 이전에는 조사과정에서 배제되었던 소비자단체 및 산업상의 사용자

도 의견표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사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객

관성이 확보되었다(정령 제12조 2항, 가이드라인 제12조 1항(2)). 폴리에스

텔 단섬유 사례에서도 국내 수요자들은 시장교란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며 반덤핑조사의 개시에 반대한 바 있다.20 소비자단체 및 산업상의 사용자

20. “ポリエステル短繊維、政府、ダンピング調査へー7年ぶり、韓国 ․台湾製
に,” 日本経済新聞, 2001년 4월 20일(석간),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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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의 의견을 최종결정에 어떻게 반 할지는 조사당국의 재량이지만, 덤

핑물품의 수입으로 손해가 발생한 생산업체 이외의 이해관계자로부터도 의

견을 청취하여 반덤핑관세의 부과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명문화되었

다(鈴木, 2009).

마지막으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의 전제가 되는 예비결정에 관

한 규정을 국내법령상에 명확히 하 다(정령 제13조 2항, 가이드라인 제12

조). 잠정조치란 조사개시 60일 이후 예비결정의 결과에 따라 4개월 이내의 

잠정적인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령하는 것으로, 조사기

간 중에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동안 일본

정부는 잠정조치의 활용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 는데, 반덤핑조사

가 이루어질 때마다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취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일본정부는 2008년 6월 중국, 호주, 스페인,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산 전해이산화망간(electrolytic manganese dioxide)

에 대하여 최초로 잠정조치에 따르는 반덤핑관세(14~46.5%)를 부과한 바 

있다.

일본정부가 2004년과 2008년에 실시한 두 차례의 반덤핑제도 정비는 과

거의 경험과 학습효과가 바탕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제도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체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본정부의 반덤핑제

도 활용실적을 고려할 때, 제도의 체계적인 개선이 반덤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들은 향후 

일본의 반덤핑정책 변화를 향한 중요한 전조라고 할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VI. 결론

지금까지 관료정치와 정책학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시점을 통하여 일본 

반덤핑제도의 변화를 분석하 다. 1980년 후반까지 반덤핑제도를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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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과 경제산업성 사이에는 반덤핑조치의 유효성과 파장을 둘러싼 이견

대립이 존재하 다. 특히, 교역상대국과의 심각한 통상마찰에 고민하던 경제

산업성은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 고, 외교채

널을 통해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하거나 양자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을 도모하

는 방식으로 국내산업의 보호요구를 충족시켰다. 이와 같이 경제산업성의 관

료들이 반덤핑제도의 활용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한 것은 다자간 규범

에 대한 불신과 경험부족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 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산업성의 정책적 입장은 반덤핑제도와 

같은 다자간 규범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 다. 경제산업성

의 정책이 변화하게 된 배경에는 반덤핑제도를 포함한 다자간 규정의 유용성

에 대한 학습효과가 크게 작용하 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반덤핑조사 및 발

동경험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반덤핑제도의 개선을 추진하 다. 과거 일본

의 반덤핑제도는 주로 국제규정의 개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변화하 지만, 

2000년대에 실시한 두 차례의 관련법령의 개정은 내부적인 필요성에 따라 

일본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2009년 개정

된 가이드라인 제5조 6항에 반덤핑제소를 위한 상담창구(재무성 관세국 관

세과,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특수관세등조사실)를 명시해 

놓는 등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반덤핑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일본에서 반덤핑조치

의 발동이 급증할 것이라고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WTO의 ‘무

역과 경쟁정책 작업반’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선을 주장한 바 있으며21, ‘반덤

핑 프렌즈(Friends of Antidumping)’의 일원으로서 WTO 도하라운드에서도 

피소국 입장에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川瀬, 2005). 2010년 3월 현재, 일본

정부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사례는 모두 13건이며, 그 중에서도 

덤핑과 관련한 분쟁이 5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제로잉(zeroing) 관행을 

둘러싸고 미국정부와 정면으로 대립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국제무대에서 

21. WT/WGTCP/W/122 (May 2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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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취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었

다. 내부적으로도 반덤핑조치를 전담하는 독립된 조직은 여전히 부재하며, 

반덤핑정책도 국제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 보다는 수출중심의 대기업 위주

로 전개되고 있다( 寺他, 2009). 따라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반덤핑조치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외통상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하여 관료정치

와 정책학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시점을 가지고 일본의 반덤핑정책과 제도

의 변화를 분석하 다. 하지만, 사례의 선택과 방법론 등에서 한계점을 내포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들은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먼

저, 일본의 관료정치라는 문제는 여러 분야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지만, 

제한적인 반덤핑 사례만을 가지고 관료정치의 이론적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이론적 주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증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접근과 제도비교분석

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실증분석은 주로 2차 자료에 의

존하고 있다. 관료정치와 정책학습이 정책변화에 미친 향을 보다 직접적으

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할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가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사는 관료정치와 정책학습

에 대한 새로운 실증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일본정부가 2000년대에 실시한 두 차례의 반덤핑제도의 개정은 반덤핑정

책의 대대적인 전환이라기보다는 향후 상황변화에 맞춰 반덤핑조치를 적극

적으로 발동하기 위해 실체적 ․ 절차적 규정을 현대화한 선제적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한일경제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본

의 통상정책 및 제도변화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2003년 이래 한국은 거대경제권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

적 FTA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2003년 12월부터 협상을 시작하 으

나 일본이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현재까지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일본의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집권한 민주당

은 FTA 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 ․ 일 FTA 협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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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반덤핑규제를 당하고 있는 

일본은 FTA 협상에서 반덤핑관련 사안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

된다. 향후 FTA 협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반덤핑정책과 제도에 대

한 분석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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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actors driving the evolution of 

antidumping policy and rules in Japan. There is a large body of literature,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on the determinants and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critical aspects of how the national 

antidumping policy and legal system are formed and chang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we argue that both ‘bureaucratic politics’ and ‘policy learning’ are 

important factors to determine the changes of antidumping policy and rules in Japan. 

To explain the historical dynamism of policy and rules, this paper examines how the 

bureaucratic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nd the Ministry of Finance (MOF) has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antidumping policy and legislation during the 1980s. Moreover, this 

paper analyzes how the policy learning by METI has changed its policy preferences 

in resolving international trade conflicts and advanced national antidumping rule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winning experiences in using multilateral rules have 

allowed METI not only to adopt aggressive legalism against foreign traders but also 

to systematically improve the antidumping legal system in Japan.

Key Words: Japan, Trade Remedy, Antidumping Measures, Bureaucratic Politics, 

Policy Learning,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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